
■ 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

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

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

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

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

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

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

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

할 수 있다. 


